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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explored measures to promote the reporting of child abuse, instances of which are increasing year 

after year. To this end, 16 cases of child abuse, encompassing four instances of each of the four types of child 

abuse (physical, neglect, sexual, and emotional), were presented to participants to examine whether the perception 

of each type of abuse affected the degree of its perception as a case of child abuse. Next, the effects of the four 

types of child abuse on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low vs. high)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gender (male 

vs. female) and the construal level.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differed in the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depending on varied factors despite the fact that they perceived all cases as child abuse. In particular,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men and women in their intent to report child abuse for cases of physical abuse and 

neglect. However, women exhibited a stronger intent than men to report sexual and emotional abuse. Further, the 

intention of reporting child abuse was stronger at the high construal level (related to why child abuse must be 

reported) than it was at the low construal level (concerned with what to do about child abus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clude the provision of educational content, the creation of publicity materials that place 

differing emphases on sex, and the application of low construal level education for reporting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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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  신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해 이루어졌다. 

이를 해 아동학  네 가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로 4개 씩 총 16개의 아동학  사례를 구성한 

후, 각 유형별로 아동학 라고 지각하는 수 이 다른지를 확인하 다. 이어서 아동학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 성별(남 vs. 여), 그리고 아동학  신고에 한 해석수 (  수  vs. 고 수 )이 아동학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해 보았다. 결과 으로 참가자들은 아동학 의 모든 유형을 아동학 라고 지각하 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  신고의도에서는 요인별로 차이를 보 다. 구체 으로 신체  학 와 방임에 한 아동학  신고의도는 남녀 

간 차이가 없었지만, 성  학 와 정서  학 에서는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했다. 한 아동학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와 련된 고수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련된 수  해석을 

할 때가 아동학  신고의도가 강했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강조 이 다른 아동학  교육 콘텐츠  홍보물 제작, 

아동학  신고에 한 수  해석을 용한 교육에 시사 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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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동학 는 아동의 신체 , 정서 , 사회  발달과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장기 으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행

이다(Lee & Kim, 2014).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에 의

하면, 아동학 (Child abuse)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해

할 수 있는 신체 (Physical), 정신 (Emotional), 성

(Sexual) 폭력이나 가혹행 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

가 아동을 유기(Abandoment)하거나 방임(Neglect)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 Son, 2018; Park & Kim, 2018; 

Park & Moon, 2018; Lee, 2018). 아동기 피학  경험은 

성인기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음으로, 아동

학  방을 한 노력이 실히 필요하다.

한국에서 아동학 가 사회  문제로 두되기 시작

한 것은 1997년 외환 기 이후로 알려져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이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족기능이 약화된 것이 아동학

로 이어졌다는 것이다(Kim & Kim, 2008; Hwang, 2004).

경제 불황이 아동학 와 연 성이 있다는 가설은 

통계 인 수치가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Park & 

Park, 1999; Lee & Park, 2000). 1997년부터 시작된 경

제 불황과 이로 인한 가정 해체가  사회  문제로 

확산된 2001년 2,105건으로 집계되었던 아동학 는 5

년 후인 2006년에는 5,202건, 다시 5년 후인 2011년에

는 6,058건,  5년이 지난 2016년에는 18,700건으로 

집계되었고(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2017년

에는 22,157건이 되면서 연간 2만 건을 넘어섰다

((Department of the Central Child Protective Services 

Agency, 2018). 이처럼 아동학 는 약 2천여 건에서 

약 2만여 건으로 약 16년 사이 10배 정도 증가하 다.

아동학 의 격한 증가는 한국 정부로 하여  아

동학 에 한 정책 인 응책을 강구하게 만들었

고, 실제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Kim & Yang. 

2007). 아동학 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집계하

고, 아동보호 문기 을 만들고, 아동학  신고의무

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 표 인 

이다(Kim & Lee, 2011; Hong & Kim, 2007). 그리고 

이러한 정책  지원은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아

동학  신고를 통해 아동학  방이 이루어지고 있

다(Choi & Im, 2010).

그러나 와 같은 노력에도 아동학 는 여 히 존

재하고 있으며, 학 받은 아동의 조기 발견  보호를 

하기 해서,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들의 아동

학  신고가 좀 더 극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Lee, 

2006; Ha & Sim. 2019). 2017년 발생한 아동학  사

건 가해자의 76.8%가 친부모이고, 학 장소의 80.4%

가 가정이었던 을 고려해보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아동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

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행동이 매우 

요하다. 이처럼 아동학  방을 해서 아동학  신

고가 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  신고의도와 

련된 국내 학 논문  학술 논문은 2000년부터 재

까지  50여 편 밖에 없으며, 신고의도  신고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웠다. 한 아동학  신고에 한 선행연구들은 몇 가

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아동학 의 심각성 인식 혹은 

아동학  신고의 효용에 한 인식과 신고의도 간에 

상 계를 확인한 연구가 부분이었으며, 실험을 

통해 인과 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동

학 와 련된 구체  정책 마련과 교육을 해서는 

실험을 통해 아동학  신고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심리  기제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아동학  유형은 구분하 으나, 

아동학  유형별 사례에 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아

동학 라고 지각하는지에 해서는 연구가 이루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학  신고를 진하는 정책과 교

육 콘텐츠 제작을 해서는 어떤 아동학  사례를 사

람들이 아동학 라고 지각하며, 어떤 아동학  사례

는 아동학 라고 지각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다. 한 아동학 가 강하게 지각되는 사례에서는 실

제로 아동학  신고의도가 증가하는지, 아동학 가 

약하게 지각되는 사례에서는 상 으로 아동학  신

고의도가 약화되는지, 성별에 따른 아동학  신고의

도에 차이가 있는지, 성별과 아동학  유형의 상호작

용이 아동학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지에 

해서도 경험  검증이 요구된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조사 상이 교사와 같은 신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학대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  5

의무자에 한정되어 있고, 비신고의무자의 아동학  

신고의도의 향을 확인하지 못했다(Kim & Lee, 

2011; Yoo et al., 2013; Won, 2009; Choi, 2011; Choi 

& Im, 2010). 그러나 아동학  신고를  국민 으로 

확산시키고, 아동학  방을 한 정책의 일반화 가

능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비신고의무자를 표본으

로 수집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아동학  신고

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과학 인 방법으로 탐색

하기 해 이루어졌다. 구체 으로 아동학  신고에 

한 해석수 (Construal level)이 아동학  신고 의도

에 미치는 효과에 해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아동

학  신고 의무자 집단뿐만 아니라 비신고의무자 집

단(일반인)에게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

함으로써 아동학  신고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

 요인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 요인의 일반화 

가능성도 증 시킬 것이다.

다음의 연구문제는 본 연구의 목 을 구체 으로 

보여 다. 연구문제1-1, 1-2, 2-1, 2-2, 3은 탐색  연구

주제이고, 연구문제4는 이론  배경과 가설이 있는 연

구주제이다.

연구문제1-1: 아동학  유형별로 아동학 라고 지

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1-2: 아동학  유형별로 아동학  신고의

도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1: 성별에 따라 아동학  신고의도에 차

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2: 성별과 아동학  유형의 상호작용이 

아동학  신고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3: 아동학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는 

아동학  신고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아동학  신고에 해 수  해석을 

할 때가 고수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  신고의도

가 강할 것인가?

이러한 여섯 가지 연구문제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

에서 잠재  시사 을 가질 것으로 기 된다. 첫째, 

아동학  유형별로 아동학  지각과 신고의도가 다른

지 확인하는 것은 아동학  신고 교육에서 어떤 학  

유형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성

별에 따라 아동학  지각과 신고의도가 달라짐을 확

인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아동학  신고 교육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에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신고의무자와 비의무자의 아동학  지각과 신

고의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아동학  

방교육 상을 확 하는 것에 한 의사결정 기 을 

마련하는 것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  신고에 한 해석수 이 아동학  신고의도

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아동학  신고교육에

서 아동학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 이라는 것에 한 

과학  기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  배경

2.1. 해석수 과 심리  거리감

 

사람들은 어떤 목표에 해 구체 으로 해석(Con-

crete construal)할 수도 있고, 추상 으로 해석(Abstract 

construal)할 수도 있다(Liberman, Sagristano, & Trope, 

2002). 목표에 해 구체 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해당 

목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달성할 것과 련하여 사

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목표를 추상 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해당 목표를 왜, 무엇을 해 달성해야 하는가와 

련하여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Liberman & Trope, 

2008). 해석수  이론(Construal-level theory)은 자를 

수  해석(Low-level construal)으로, 후자를 고수  

해석(High-level construal)이라고 이름 붙 다(Trope & 

Liberman, 2010). 를 들어, 운동을 하려는 목표에 

해 사람들이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이는 수  해석이다

(Hansen & Trope, 2013). 반면 운동을 왜 할 것인지 혹

은 운동의 궁극  목 은 무엇인지, 운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해 생각한다면, 이는 고수  

해석에 해당한다(Liberman, Trope, McCrea, & Sherm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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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수 은 심리  거리감(Psychological distance)

에 향을 미친다(Trope & Liberman, 2010). 구체 으

로 어떤 목표를 ‘어떻게(how)’ 수행할 것인가에 

을 맞추어 사고하게 되면( 수  해석), 해당 목표에 

한 심리  거리감에 가까워져서 지  당장 수행할 

일로 지각하게 되지만, 어떤 목표를 ‘왜(why)’ 수행할 

것인가에 을 맞추어 사고하게 되면(고수  해석), 

해당 목표에 한 심리  거리감이 멀어져서 해당 목

표를 지  당장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 혹은 조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각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

다(Trope & Liberman, 2003).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해석수 과 심

리  거리감의 상호작용은 목표행동 실행의도에 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어떤 목표에 한 고수  

해석(왜 해야 하는지)을 할수록 해당 목표의 실행의도

가 낮아지고, 수  해석(어떻게 할 것인지)을 할수

록 해당 목표 실행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 된다

(Liberman, Trope, & Wakslak, 2007).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기 가 타당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부 으로 목표에 한 고수  해석을 할수록 목표행

동에 한 즉각 인 실행을 미루고, 수  해석을 할

수록 목표행동에 한 즉각 인 실행의도가 증가한다

는 연구가 있고(McCrea, Liberman, Trope, & Sherman, 

2008), 어떤 목표에 한 고수  해석은 어떤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낮게 보게 만들지만, 수  해석은 어

떤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게 보게 만든다는 연구도 

있다(Wakslak & Trope, 2009).

2.2. 아동학  신고에 한 해석수 과 아동학  

신고의도

 

아동학  신고의도를 일종의 목표행동으로 볼 수 

있다면, 해석수 에 따라 아동학  신고의도가 높아

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Eyal, 

Sagristano, Trope, Liberman, & Chaiken, 2009). 몇몇 

연구는 본 연구의 이러한 측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

인다. 먼  동일하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시나리

오를 읽더라도, ‘생명을 구해야 한다’라는 추상  해

석을 하게 하면, 이에 한 책임감을 낮게 지각하지

만, ‘밧 을 던져 다’라는 구체  해석을 하게 하면, 

이에 한 책임감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Plaks 

& Robinson, 2015). 이러한 선행연구는 ‘왜 아동학  

신고를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아동

학  신고를 추상 으로 해석할 때보다 ‘어떻게 아동

학  신고를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아동

학  신고를 구체 으로 해석할 때 아동학  신고의

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 이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 으로 자

신이 제공할 도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추상 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Baskin, Wakslak, Trope, & 

Novemsky, 2014). 그런데, 추상 인 해석은 친사회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게 자신이 제공할 도움을 구체 으로 해석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이 제공할 도움의 결과보다는 

자신이 제공할 도움의 과정과 방법 자체에 주목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타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이다(Fujita, Eyal, Chaiken, Trope, & Liberman, 2008).

아동학  신고의도도 이타  행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동학  신고에 한 해석수 에 따

라 신고의도가 달라질 것으로 측된다. 이는 실제로 

아동학  신고 결과 혹은 자신의 행동이 한 결과

를 불러올 것인지에 주목하게 하면서 아동학 를 추

상 으로 해석하게 하면 신고의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동학  신고 과정 혹은 아동학  신고라는 

행  자체에 주목하게 하면서 아동학 를 구체 으로 

해석하게 하면 신고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3. 연구 방법  차

본 연구는 사 조사와 본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사 조사는 아동학 의 다양한 유형들이 실제로 아

동학 라고 지각되는지와 사례별로 아동학 라고 지

각되는 정도가 다른지 확인하기 해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이러한 사 조사 결과를 토 로 아동학  신

고를 고수 으로 해석한 참가자와 아동학 를 수

으로 해석한 참가자 사이에 아동학  신고의도에 차

이가 있는지, 아동학  신고의무자와 비의무자 사이

에도 아동학  신고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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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 조사 : 사례별 아동학  지각

사 조사를 해 아동학 를 신체  학 , 방임, 성

 학 , 정서  학 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고, 2016년 앙아동보호 문기 에서 발간된 아동학

 례 100선의 례들과 가상의 의심상황에 한 

이야기로 구성하 다(부록참고).  

아동학  유형별 이야기 구성의 근거는 다음과 같

다. 신체  학 (PA)1은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6고

단1429 결(2016.6.9.), 신체  학 (PA)2는 서울 앙

지방법원 선고 2015고단3277 결(2015.9.18.), 신체

 학 (PA)3은 창원지방법원 통 지원 선고 2016고

단242 결(2016.6.2.), 신체  학 (PA)4는 춘천지방

법원 강릉지원 선고 2016고단552 결(2016.6.22.)로 

모두 아동복지법 반 사례를 근거하여 이야기를 구성

하 다.

방임((NG)1은 구지방법원 선고 2016고단1945 

결(2016.8.4), 방임(NG)2와 방임(NG)3은 울산지방법

원 선고 2014노1139 결(2015.6.1)을 참조하여 가상

의 스토리로 구성하 으며, 방임(NG)4는 수원지방법

원 안산지원 선고 2015고단3737 결(2016.5.4)된 사

례이다.

성  학 (SA)1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고단

193 결(2016.6.10)된 아동복지법 반 사례, 성  학

(SA)2는 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선고 2016고합36 

결(2016.7.1)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반, 아동복지법 반 사례, 성  학 (SA)3은 지방

법원 선고 2016고합 162, 2016 기559(병합), 2016

고15(병합) 결(2016.7.15)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한특례법 반, 상해, 아동복지법 반, 보호 찰, 부착

명령으로 선고된 사례이다. 성  학 (SA)4는 성학  

의심되는 아동의 행동  징후(www.korea1391.org)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구성하 다.

정서  학 (EA)1은 춘천지방법원 선고 2015고단

651 결(2016.1.22), 정서  학 (EA)2는 춘천지방법

원 선고 2016고단421 결(2016.7.6), 정서  학

(EA)3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5노2970 결(2015.10. 

16), 정서  학 (EA)4는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5고

단 2731 결(2016.6.23)로 모두 아동복지법 반 사례

를 근거로 하여 이야기를 구성하 다.

사 조사를 해 22세∼57세(Mean Age = 36.72, 

SD = 7.96)의 한국 성인 50명(남: 15, 여: 35)이 참여하

다. 참가자들은 16개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읽고 ‘이 

사례가 얼마나 아동학 라고 의심되는지’에 해 7  

척도로 응답하 다(1:  그 지 않다, 7: 매우 그

다). 사례가 등장하는 순서에는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신체  학  → 방임 → 성  학  → 정서

 학 ’의 순으로 4회기에 걸쳐 제시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이와 반 의 순서로 4회기에 걸쳐 제시되

는 것이다. 사 조사에는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조사가 완료된 후, 참가자가 16가지 사례에 해 얼마

나 일 성 있게 응답하 는지 확인하기 해 Cronbach’s 

α 분석을 수행하 다. Cronbach’s α 분석결과, 응답에 

한 내 일 성은 .798로 충분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16가지 사례에서 지각된 아동학  수 

평균은 6.11(SD = .59)로 반 으로 ‘매우 그 다’에 

가까운 응답을 보 다. 

그리고 7  척도로 측정한 아동학  지각이 충분히 

높다는 것을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해 검정값을 7  

척도  ‘5 ’으로 설정한 단일표본 t-검증을 수행하

다. 검정값을 5 을 설정한 이유는 7  척도에서 4

은 ‘보통이다’라고 표 되었고, 5 은 ‘조  그 다’

로 표 되었는데, 체 으로 5 인 조  그 다보다 

높게 평정되었음을 증명하기 함이다. 결과 으로 

아동학  수 평균과 검정값 5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검정값 = 5, t(49) = 13.083, 

p < .001). 이는 참가자들이 모든 사례를 아동학 라

고 지각하 음을 보여 다.

아울러 아동학  유형별로 아동학  지각이 다른지 

살펴보기 해 네 가지 아동학  유형(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에 한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시행하 다. 결과 으로 아동학

 유형이 아동학  지각에 미치는 효과는 찰되지 

않았다(F(3, 147) = 1.073, p = .363). Table 1은 사례별 

아동학  수 평균, 표 편차를 보여 다.

3.2. 설계  참가자

본 조사를 해 아동학  유형 4 (참가자내: 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 × 아동학 신고 해석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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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간: 수  vs. 고수 ) × 성별 2 (참가자간: 남 

vs. 여)의 혼합요인설계(mixed factors design)를 채택

하 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해, 참가자들에게 본 조사의 

연구 목   필요성, 설문 참여로 인해 상되는 일

시 인 부정정서의 험, 부정 인 정서가 지속될 시 

심리 상담이 가능한 센터 연락처, 설문 진행  언제

든지 단 가능하며, 설문에 응답하지 않을 시에도 불

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 설문 참여  개인 정보 사

용에 동의한 참가자에 한해 본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에는 20세 ∼ 61세(Mean Age = 38.15, SD 

= 7.32)의 한국 성인 300명(남: 105, 여: 195)이 참여하

고, 150명은 참가자간 조건인 수  해석 조건

(Low-level construal)에 남은 150명은 고수  해석 조

건(High-level construal)에 무작 로 할당되었다. 

참가자의 연령 는 20  41명, 30  137명, 40  

101명, 50  이상은 21명이었다.

3.3. 재료  차

참가자들은 아동학 신고에 한 해석수  화 과

제를 수행한 후, 아동학  사례별 신고의도 측정설문

에 응답하 다. 구체 으로 고수  해석 화 과제 조

건 참가자들은 1) 아동학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2) 

아동학 신고를 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이유는 무

엇인지, 3) 아동학 신고가 내 삶에서 얼마나 요한

지라는 세 가지 질문에 한 자기만의 답을 80자 이내

로 약술하 다. 반면 수  해석 과제 조건 참가자들

은 1) 아동학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2) 아동학

신고를 언제 할 것인지, 3) 아동학 신고를 어디서 할 

것인지라는 세 가지 질문에 한 자기만의 답을 80자 

이내로 약술하 다.

아동학 신고에 한 해석수 이 화된 참가자들

은 아동학 에 한 16가지 사례를 하나씩 읽고, ‘이 

사례를 112에 아동학 로 신고할 것인지’에 해 7  

척도로 응답하 다(1:  그 지 않다, 7: 매우 그

다). 사례를 제시하는 순서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는 사 조사를 진행했던 방식과 동일하 다. 즉 참

가자의 반은 사례유형이 ‘신체  학  → 방임 → 

성  학  → 정서  학 ’의 순으로 제시되는 조건

에, 다른 반은 이 반 의 순으로 제시되는 조건에 

무작 로 할당되었다. 신고의도에 응답한 참가자들은 

아동학  신고의무자인지 아닌지, 성별은 무엇인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인구통계학  질문에 

응답하 다. 조사 진행에는 30분이 소요되었다.

4. 연구 결과

본격 인 분석에 앞서 참가자가 16가지 사례에 

해 응답한 신고의도 수에 얼마나 일 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해 Cronbach’s α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 내 일 성은 .920으로 충분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신체  학 에 한 

신고의도 응답의 내 일 성은 .780, 방임에 한 신

고의도 응답의 내 일 성은 .788, 성  학 에 한 

신고의도 응답의 내 일 성은 .809, 정서  학 에 

한 신고의도 응답의 내 일 성은 .781이었다.

이어서 연구문제와 련된 아동학  유형, 아동학

신고 해석수 , 성별이 아동학  신고의도에 미치

는 효과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한 연구문제와 

련 없는 변인들이 하게 통제되었는지 확인하기 

Physical abuse(PA)
α = .712

Negligence(NG)
α = .513

Sexual abuse(SA)
α = .667

Emotional abuse(EA)
α = .533

Case No. Mean SD Case No. Mean SD Case No. Mean SD Case No. Mean SD

PA1 5.80 1.41 NG1 5.32 1.92 SA1 6.28 0.99 EA1 6.44 1.01

PA2 5.44 1.62 NG2 6.32 1.08 SA2 6.44 0.81 EA2 6.56 0.73

PA3 6.38 1.09 NG3 6.40 0.93 SA3 6.14 1.11 EA3 5.76 1.57

PA4 6.34 0.87 NG4 6.26 0.85 SA4 5.98 1.38 EA4 5.82 1.10

PA 5.99 1.25 NG 6.08 1.19 SA 6.21 1.07 EA 6.15 1.10

Table 1. Perceived child abuse(α = .798) in 16 cases (M = 6.11, SD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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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령 , 아동학  신고의무자 여부, 아동학  사

례 제시순서가 아동학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분석에 포함하 다. 즉 아동학  유형 4 (신체 vs. 방

임 vs. 성 vs. 정서) × 아동학 신고 해석수  2 ( 수

 vs. 고수 ) × 아동학  사례 제시순서 2 (A vs. B) 

× 아동학  신고의무 유무 2 (없음 vs. 있음) × 성별 

2 (남 vs. 여) × 연령  4 (20  vs. 30  vs. 40  vs. 

50  이상)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한 혼합변

량분석(mixed ANOVA)을 시행하 다. 

결과 으로 아동학  사례제시 순서(F = .202, p = 

.653), 연령(F = 1.323, p = .267), 신고의무 유무(F = 

3.535, p = .061)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확인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동학  유형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주효과

는 확인할 수 있었다(F(3, 1196) = 6.772, p < .001, 
  

= .03). 즉 신체  학 (M = 5.43, SD = 1.01)와 방임

(M = 5.46, SD = 1.10)에 한 신고의도가 가장 낮았

고(t(299) = .504, p = .615), 정서  학 (M = 5.61, SD 

= .94)에 한 신고의도가 신체  학 (t(299) = 4.577, 

p < .001)와 방임(t(299) = 2.939, p = .004)보다 높았으

며, 성  학 (M = 5.72, SD = .93)에 한 신고의도는 

신체  학 (t(299) = 6.622, p < .001), 방임(t(299) = 

4.567, p < .001)뿐 아니라 정서  학 보다도 높았다

(t(299) = 3.364, p = .001).

아울러 성별이 아동학  신고의도에 미치는 주효과

(F(1, 298) = 10.021, p = .002, 
  = .04)  성별과 아

동학  유형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

가 나타났다(F(1, 296) = 6.423, p < .001, 
  = .03). 즉 

반 으로 남성의 아동학  신고의도(M = 5.40, SD 

= 1.00)보다 여성의 아동학  신고의도(M = 5.64, SD 

= .76)가 더 강했고(t(298) = 2.249, p = .025), 유형별

로는 신체  학  유형에 한 남성(M = 5.35, SD = 

1.58)과 여성(M = 5.47, SD = .92)의 신고의도(t(298) 

= 1.058, p = .291)  방임 유형에 한 남성(M = 

5.40, SD = 1.22)과 여성(M = 5.48, SD = 1.03)이 신고

의도(t(298) = .635, p = .526)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성  학  유형에서는 남성(M = 5.49, SD = 1.03)보다 

여성(M = 5.84, SD = .85)의 신고의도가 높았고(t(298) 

= 3.196, p = .002), 정서  학  유형에서도 남성(M 

= 5.37, SD = 1.07)보다 여성(M = 5.74, SD = .84)의 

신고의도가 높았다(t(298) = 3.211, p = .001). Fig. 1은 

성별과 아동학  유형의 상호작용이 아동학  신고의

도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 다.

한 아동학  신고에 한 해석수 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찰할 수 있었다(F(1, 298) = 97.841, 

p < .001, 
  = .29). 즉 반 으로 아동학  신고에 

해 수  해석을 할 때(M = 6.14, SD = .55)가 고수

 해석을 할 때(M = 4.97, SD = .70)보다 신고의도가 

강했다(t(298) = 16.028, p < .001). 

아동학  신고에 한 수  해석 조건(M = 6.05, 

SD = .73)이 고수  해석 조건(M = 4.81, SD = .86)보

다 신체  학 에 한 신고의도가 강했고(t(298) = 

13.353, p < .001), 수  해석을 할 때(M = 6.03, SD 

= .92)가 고수  해석을 할 때(M = 4.88, SD = .95)보

다 방임에 한 신고의도가 강했으며(t(298) = 10.733, 

p < .001), 수  해석일 때(M = 6.28, SD = .65)가 

고수  해석일 때(M = 5.16, SD = .83)보다 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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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types of child abuse
and sex on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Error bars mean
standard error of the means. * : p < .05. **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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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Error bars mean standard
error of the means. ***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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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신고의도가 강했고(t(298) = 13.079, p < .001), 

수  해석일 때(M = 6.19, SD = .67)가 고수  해석

일 때(M = 5.04, SD = .81)보다 정서 학 에 한 신

고의도도 강했다(t(298) = 13.407, p < .001). Fig. 2는 

아동학 에 한 해석수 이 아동학  신고의도에 미

치는 효과를 보여 다. 이외의 다른 요인들(연령 , 

아동학  신고의무자 여부, 아동학  사례제시 순서)

이 아동학  신고의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

과는 없었다(ps > .05)(Table 2).

5. 논의

본 연구는 아동학  유형별로 아동학 라고 지각하

는 정도(연구문제 1-1)  아동학  신고의도가 다를

지(연구문제 1-2), 성별에 따라 아동학  신고의도가 

다를지(연구문제 2-1), 성별과 아동학  유형의 상호

작용이 아동학  신고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지(연구

문제 2-2), 아동학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는 아

동학  신고의도가 다를지(연구문제-3)이라는 탐색  

차원의 연구주제  아동학  신고에 해 수  해

석을 할 때가 고수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  신고

의도가 강할 수 있다(연구문제-4)는 가설을 검증하기 

해 이루어졌다.

결과 으로 아동학 의 네 가지 유형(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이 아동학  지각에 미치는 효과는 없

었으나(연구문제 1-1), 아동학 의 유형이 아동학  신

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나타났다(연구문제 1-2). 즉 

참가자들은 성  학  > 정서 학  > 방임 = 신체  

학  순으로 아동학  신고의도를 강하게 응답했다.

한 성별이 아동학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고(연구문제 2-1), 성별과 아동학  유형의 상호

작용 효과도 찰되었다(연구문제 2-2). 반 으로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했고, 신

체  학 와 방임에서는 남녀의 신고의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성  학 와 정서학 에서는 여성이 남성

보다 강한 신고의도를 나타냈다(Fig. 1).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아동학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연구문제 3).

더하여 아동학  신고에 한 해석수 이 아동학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찰할 수 있었다(연구문

제 4). 구체 으로 아동학 에 해 수 으로 해석

(어떻게 아동학  신고를 할 것인지)할 때가 고수 으

로 해석(왜 아동학  신고를 해야 하는지)할 때보다 

아동학  신고의도가 강했다(Fig. 2).

5.1. 선행연구와의 연 성

본 연구의 요한 발견  하나는 아동학  유형에 

따라 신고의도가 달라진다는 것과 이 게 달라지게 

하는 것에 향을 미친 요소가 성별이라는 것이다. 즉 

성  학 와 정서 학 에 한 신고의도가 방임과 신

체  학 보다 강했는데, 이는 성  학 와 정서 학

에 한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

하다는 것에 기인한다(Fig. 1).

성  학 에 한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

의도보다 강한 상은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이 남성

의 성인지 감수성보다 높은 것과 련이 있을 가능성

이 있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란, 한 개

인이 양성 평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Control
factors

N sub-factors
PA NG SA EA CA(ALL)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Age

41 20~29 5.96 0.78 5.66 1.12 6.01 0.80 5.89 0.92 5.88 0.75

137 30~39 5.33 0.96 5.40 1.03 5.59 0.90 5.56 0.89 5.47 0.81

101 40~49 5.36 1.10 5.43 1.25 5.74 1.03 5.57 1.01 5.53 0.97

21 50~ 5.33 1.01 5.54 0.76 5.88 0.75 5.60 0.92 5.59 0.72

Report
obligation

160 obligator 5.54 1.06 5.47 1.09 5.78 1.00 5.70 1.00 5.62 0.91

140 non-obligator 5.31 0.93 5.45 1.12 5.65 0.85 5.51 0.85 5.48 0.79

Case order
150 A 5.49 1.03 5.39 1.12 5.79 0.97 5.67 0.97 5.58 0.90

150 B 5.37 0.99 5.53 1.08 5.65 0.89 5.56 0.90 5.53 0.8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bout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ccording to age range, report obligation, cas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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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으로 보통 남성의 성인지 감수성보다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게 나타난다(Ahn, Kim, & Ahn, 

2005). 즉, 남성은 여성보다 성 차별  성향이 강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양성 평등에 한 의식이 높다(Glick, 

P., & Fiske, 1996; 2001).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  학  사례들은 모두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 는데, 이는 양성 

평등과 련된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을 자극했을 가

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게 자극된 여성의 성인지 감

수성은 성  학  사례를 신체  학 나 방임보다 더 

심각한 학 로 지각되게 만들었고, 결과 으로 다른 

유형들보다 신고의도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남성들에게는 성  학  사례

들이 신체  학 나 방임과 같은 사례들과 차이가 지

각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신고의도에서도 차이를 보

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 학 에 한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

도보다 강한 상은 여성의 공감 능력이 남성의 공감 

능력보다 높은 것과 연 성이 있어 보인다(Christov- 

Moore et al., 2014; Eisenberg & Lennon, 1983). 구체

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타인의 표정의 의미하는 바

를 추론하는 능력이 낮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하게 응하는 능력이 낮다(Eisenberg, Fabes, & 

Shea, 1989). 이러한 남녀 차이는 정서 학 와 련된 

사례에 한 남성의 공감수 을 여성의 공감수 보다 

낮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석 학

에 한 남성의 신고의도가 여성의 신고의도보다 약

해졌을 수 있다.

아동학  신고에 한 해석수 이 아동학  신고의

도에 미치는 효과도 본 연구가 새롭게 찰한 상  

하나이다. 이러한 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아동학  

신고에 한 해석수 이 아동학  신고에 한 심리  

거리감에 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Liberman & 

Trope, 2008; Trope & Liberman, 2003; 2010). 구체

으로 아동학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에 해 사고하

게 되면 아동학  신고와 심리  거리감이 멀어져서, 

아동학  신고를 당장 해야 할 일로 인식하지 않게 되

고, 결과 으로 아동학  신고의도가 낮아질 가능성

이 있다. 한편 아동학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해 

사고하게 되면 아동학  신고와 심리  거리감이 가

까워져서, 아동학  신고를 즉시 해야 할 일로 인식하

게 되고, 결과 으로 아동학  신고의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5.2. 시사

본 연구가 찰한 상은 몇 가지 측면에서 시사

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찰한 성별과 아동학  

유형의 상호작용은 아동학  신고 홍보물 제작  아

동학  신고교육 로그램 운  시 남녀에게 다른 콘

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학  신고의도 증진에 효과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를 들어, 남성에게 제공하

는 홍보물이나 남성 상  오 라인 교육에 성 학 와 

정서 학 를 강조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반 인 

아동학  신고의도 증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아동학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에 한 교육 

혹은 홍보자료보다는 아동학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한 교육 혹은 홍보자료가 아동학  신고의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아동학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교육이나 홍

보자료는 아동학  신고에 한 심리  거리감을 멀

어지게 만들지만, 아동학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

는지를 설명하는 교육이나 홍보자료는 아동학  신고

에 한 심리  거리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아동학  

신고율을 증진하고, 아동학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3. 한계와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는 다양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

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학  유형별로 

아동학 라고 지각되는 수 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  유형별로 아동학  신고

의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불일치

가 발생한 이유는 아동학 에 한 인지  지각수

을 확인하기 한 사 조사 참여인원이 50명으로 비

교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지각된 아동

학  수 에 해서도 더 많은 표본에 한 조사가 이

루어진다면, 아동학  신고의도에서 찰한 것과 같

은 아동학  유형별 차이 혹은 성별의 차이를 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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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해석수 을 화한 후, 아동학  신

고의도를 측정하 으며, 한 개인이 평상시에 어떤 해

석 방식을 우세하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아동학  신고

의도가 달라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평상시에 다양한 행동에 해 수  해석 빈도가 높

은지, 아니면 고수  해석 빈도가 높은지를 측정한 후, 

이러한 개인차가 아동학  신고의도에 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면서 아

동학  신고에 한 해석과 아동학  신고의도 사이의 

계에 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학  신고의도에 한 자기보

고식 측정을 하 으며, 실제 아동학  신고행동을 측

정하지 못하 다. 즉, 신고의도(112에 화를 하려고 

싶은 정도)와 신고행동(실제로 112에 화를 걸어 신

고를 수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학  신고에 해 수

으로 해석할 때가 고수 으로 해석할 때보다 신고

행동이 증가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찰한 성별의 효과를 해석하면

서 성인지 감수성과 공감 수 이 향을 미칠 가능성

을 기술하 으나, 본 연구에서 이를 직  확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과 공감 수

에 따라 아동학  유형별로 아동학  신고의도가 

다른지에 한 실질 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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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신체 학 (Physical Abuse, PA)

PA1. 아동이 친부는 14세 남자 아동에게 동생(7세)의 

밥을 챙겨주라고 하 으나, 아동이 방문을 닫고 방 안

으로 들어가자, 발로 방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이불 안에 숨어있는 아동의 몸을 발로 수회 짓밟음. 

한 아동이 친부와 친모 간 화  끼어든다는 이유

로 훈계를 하 고, 이에 아동이 욕설을 하자, 주먹으

로 왼쪽 턱을 3회 때림.

PA2. 14세 여자 아동은 비행 문제로 친부와 갈등이 

심했음. 최근, 학교 폭력 가해자로 강제 학 처분을 

받은 후, 친부가 아동에게 훈육을 하자, 이에 아동이 

친부에게 짜증내며 말 답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을 함. 이에 친부는 화가나 주먹과 손바닥

으로 아동의 머리와 뺨을 4-5회 때리고, 아동의 목을 

잡아 벽에 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듦.

PA3. 만 2세 아동이 울면서 고집을 부리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동의 친모는 베란다에 나

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서 있게 하거나, 손으로 아동

의 등을 자주 때림. 한 번은 신문지를 둘둘 말아 만든 

몽둥이로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함. 친모는 출산 후에 양육 스트 스가 심했고, 

우울증으로 인해 약을 먹고 있음.

PA4. 만 3세와 만 1세 여자 아동이 방을 어지럽힌다

는 이유로 아동의 조모가 아동들에게 라스틱 리

채로 아동의 손등 부 를 각각 2회 때리고, 손바닥으

로 아동의 입 부 를 1회 때림. 그리고 아동들이 움직

이지 못하게 의자에 로 묶은 놓은 후, 조모가 신었

다가 벗어놓은 양말을 각각 입에 물게 함.

방임(Negligence, NG)

NG1 등학교 5학년 남자 아동이 3일 동안 무단결석

을 함. 아동이 학교에 오지 않아, 부모와 연락을 시도

하 으나, 부모는 연락이 되지 않음. 학교 상담사가 

아동과 상담을 하게 되었고, 아동의 일상에 한 이야

기를 하던 , 아동은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을 하

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와 잠을 자며, 잠을 자느라 학

교에 오지 못했던 것이라고 함.

NG2. 아동(9세, 남)은 추운 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등

교함. 아동을 며칠 동안 찰해보니, 생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옷이 바 지 않음이 찰됨. 아동에게 “아

침 밥은 먹었니?” 물어보자, 아동은 집에서는 밥을 먹

지 않고, 거의 편의 에서 삼각 김밥이나 라면을 사 

먹는다고 함. 아동의 몸에서 오랫동안 씻지 않음으로 

인한 냄새가 심하게 남.

NG3. 15개월 아가 계속 울고 보채는 데, 부모는 아

기를 달랠 생각을 하기는커녕 그냥 방치함. 아는 열

이 39도가 넘어가고 있었으며,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

태가 이틀이 지나고 있었지만, 부모는 아기에게 어떠

한 처치를 하지 않았음. 돌  선생님이 이런 상태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 아는 심한 탈수 

증세를 보임.

NG4. 아동A(12세, 여), 아동B(10세, 여)의 친모는 생

활고로 인한 스트 스과 우울증이 심함. 남편과 이혼

으로 혼자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음. 이로 인해 무기력

한 심리상태 등의 이유로 쓰 기들을 집안 여기 기

에 아무 게나 버리거나 쌓아두어 온 집안을 쓰 기

장과 다름없는 비 생 인 환경으로 방치하고 그곳에

서 어린 자녀들을 계속 생활하게 함.

성학 (Sexual abuse: SA)

SA1. 남자 성인은 E 학교 인근 도로에서 학원을 가

고 있던 여자 아동(만 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자

행 를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고추 신기하지? 만져볼래?  이런 거 처음 보지?”라

고 말하며 계속 자 행 를 목격하게 함.

SA2. 계부는 아동 A(여, 10세), 아동의 친모와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 에 워있던 아동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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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가와 아동의 팔을 주무르다가, 반팔 옷 속으

로 손을 넣어 속옷을 올린 후 아동의 가슴을 주무르

고, 아동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고 만지게 함. 한 

아동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아동

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음.

SA3. 친부는 방으로 들어가 자려는 아동(여, 12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아동을 친부의 몸 안쪽으로 

눕게 하고 아동의 다리를 친부의 허벅지를 해 걸쳐 

놓은 후 갑자기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아동의 배 

부 를 주무르다가 아동의 왼쪽 가슴을 주무름. 한 

아동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면서 “살 많이 쪘네!”

라고 말함.

SA4. 아동(9세, 남자)  한 명이 교사에게 성 인 행

동을 자주 보임. 아동은 많은 성  지식을 갖고 있었

는데, 래 아이들이 알고 있기에는 도가 넘는 것들

임. 한 자유롭게 성에 한 어휘를 사용함. 언젠가

는 아동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다른 아동에게 성  

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발각된 도 있음.

정서학 (Emotional abuse: EA)

EA1. 아동(5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

자, 아동의 친모는 아동에게 신경질을 내며, 무서운 

상을 틀어주어 이를 시청한 아동으로 하여  다리

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음을 터뜨리

게 함.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친모는 아동을 화

장실로 데리고 가, 아동을 화장실에 남겨 둔 채 나와 

약 10분간 감 함.

EA2. 이혼 가정이며, 한 부모 가정임. 친부는 아동(11

세, 여)의 식사나 생 리 등 양육이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을 혼자 집에 지내도록 하거

나, 밖에서 돌아다니도록 방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아동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음. 한 아동에게 

“집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 아동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

EA3. 친부는 집에서 술에 취하여 만 12세 여자 아동

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걷어차고 과도를 바닥에 던지고, 과도

로 빈 막걸리 병을 름. 그리고 “내가 그냥 죽어버려

야겠다!”며, 아동이 보는 앞에서 가 로 자신의 손을 

름. 친부는 평소에 아동에게 잘해 주며, 술만 마시

면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함.

EA4. 아동(만 10세)의 친모가 가출함. 아동의 조모가 

아동에게 “ 는 주어온 자식이다, 유 자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고 말함. 한 수시로 새벽 6시경이 되면 

잠을 자는 아동을 깨워 앉게 한 후, “ 희 엄마가 바람

을 피워 집을 나갔다. 남자친구가 있다. 아기를 10명 

낳았다”고 이야기 하는 등의 친모에 한 험담을 함.


